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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문제제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

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하였음. 2005년~2009년 동안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한 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

   -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내재된 문제(자율적 재정운영 제약, 지방비 부담가중, 사업추진

의 효율성 저하 등)를 해소는 한편,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

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이전통로의 차원에서 분권

교부세제도를 도입함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해부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2006

년도에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p 인상(인상분 전액 사회

복지에 충당) 하였으나, 고령화의 진전 및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수요․신수요 발생

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여 그 부담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상태임    

   - 분권교부세의 수요산정이 과거중심이고, 총액결정이 내국세수입 증가율에 연동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력취약 단체나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모든 단체의 

가용재원을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음

◦한편,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부담의 가중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계 및 지방에서

는 사회복지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사업의 국고환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2008.4)은 정신요

양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3대 시설 운영의 국고환원과 정부정책의 확대로 인한 

추가수요에 대한 보완대책을 권고함 

◦2010년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두고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유

지한 채 통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지방비 부담 가중, 복지서비스의 단체간 불균형 심화 우

려, 불교부단체 지원 등)를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0년~2014년의 5년 동안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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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여 운영하고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에 배분토록 함1)

   - 학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 역할 재검토 필요 및 국가적 사무의 국고환

원, 전체 환원을 통한 포괄보조금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개선, 부동산교부세 재원활용 등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부처간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2)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2009.12)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

복지서비스 및 재정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앞서 지

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본 연구의 목적은 분권교부세제도의 기한연장, 대상사업의 구조조정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

업으로 인해 표출되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면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예정된 2015년에 재연장이 되풀이 되지 않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야 함을 전제로 반드시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동안 제시되었던 과제 또는 개선 대안들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안)과 대체(안)을 검토하고자 함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변화와 개요

1. 분권교부세제도의 변화

1) 제도도입(2005년)

◦국고보조금의 개편은 ʼ04년 예산기준으로 원래 533개 사업 12조 6,54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47개 사업 8조 593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하고, 126개 사업 3조 5,777억원의 사

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고, 복지·문화·SOC·

교육 등 9,581억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분권교부세 대상사

업으로 결정하였음(<그림1>, <표1> 참조)

   - 2005년도 도입 당시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으로 확정하고, 부

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1,127억원으로 추산하여 총 9,581억원 규모를 추정하였음. 지

방이양은 149개 사업에 9,581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지원규모를 8,454

1) 행정안전부는 분권교부세제도 기한연장 첫해인 2010년에 대상사업을 구조조정(대상사업 통․폐합, 비경상 일반수

요 폐지 등)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함

2)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사업 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기회재정부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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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지방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음 

◦이는 이양사업규모의 88.2%만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11.8% 축소한 것으로, 결국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당초부터 과소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분권교부세의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림 1>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재편구조

국고보조사업(533개, 12조 6,548억원)

('04년 종료사업 11개 사업, 617억원 포함)

⇩
지방이양 결정

(149개 사업, 9,581억원)

균특사업 이관*)

(126개 사업, 

3조 5,777억원)

국고보조사업 유지

(247개 사업, 

8조 0,593원)

⇩
분권교부세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특정수요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사업

자치단체의 환경변

수 적용

중앙부처의 사업계

획 반영하여 소요

예산 산정

   주: *)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표 1> 지방이양사업 분류표(2005년)

(단위: 개, 백만원)

부 처 별
계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

사업수 이양액 사업수 이양액 사업수 이양액

합  계
149

(100%)

958,049

(100%)

74

(49.6%)

628,643

(66%)

75

(50.4%)

329,406

(34%)

보건복지부 67 595,854 50 472,242 17 123,612

건설교통부 7 133,078 - - 7 133,078

행정자치부 4 74,157 1 49,930 3 24,227

문화재청 2 41,032 2 41,032 - -

문화관광부 24 35,628 7 24,502 17 11,126

농  림  부 9 22,216 4 20,941 5 1,275

해양수산부 16 15,679 2 3,626 14 12,053

농촌진흥청 9 10,237 6 8,518 3 1,719

환  경  부 5 9,046 - - 5 9,046

여  성  부 2 7,532 1 7,132 1 400

국가보훈처 1 6,378 - - 1 6,378

노  동  부 1 6,092 - - 1 6,092

산  림  청 2 1,120 1 720 1 400

자료: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05 지방재정조정제도 실무연찬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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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운영의 변화(2006년~2009년)

□ 2006년(법정율 인상, 수요산정 및 교부체계 조정)

◦ 2005년에 처음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도입 1년

만인 2006년도에 상당한 구조변화를 하였음(<표 2> 참조)

   - 재원규모는 분권교부세 법정율 0.11%p 인상, 수요산정 및 교부체계 조정

<표 2>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구분 2005년 2006년

재원

법정율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규모 8,454억원
1조 24억원(인상분 전액 사회복지 수요에 배

정)

수요

산정

내역

수요 

산정

경상 74개, 비경상적 75개(일반 39, 특정 

36)
경상 77개, 비경상 72개(일반 41, 특정 31) 

재원 

비중

경상 65.6%, 비경상 34.5%(일반 6.0%, 

특정 28.5%)

경상 45.3%, 비경상 54.7%(일반 3.3%, 특정 

51.4%)

수요

산정

방법

수요산

정기준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평균 전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액

교부액

조  정
담배소비세로 조정 재정력지수 반영

수요별 

배  분

기  준

-경상적 수요 : 

․광역 : 11개 산정항목

․기초 : 국고보조금 5년 평균교부액 비중 

-경상적 수요 : 

․광역 : 11개 산정항목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재정수요액 기준(70%), 

재정력 기준(30%)를 배분

-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 광역(20%), 기초(80%)

-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 특․광역시 30%, 도 70% (본청 

14%, 시군 56%)

․기초단체 배분기준(인구비중 강화) 

교부체계

 조정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 : 본청으로 일괄 교부

-도 : 본청과 시군에 교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광역단체 역

할강화(본청 교부)

□ 2007~2008년(수요산정방식 조정)

◦2008년도까지 수요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비경상수요를 축소시켜 왔음

<표 3>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2005 2006 2007 2008~2010

경상수요(사업수) 74 77 80 92

비경상수요(사업수) 75 72 6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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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연장과 구조조정(2010년~2011년)

□ 2010년(기한 5년 연장 : 2010~2014)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마지막 해인 2009년도에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3)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 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관련 부처간의 상이한 견해와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사회복지서비스 불균형 심화 등

을 우려하여, 2009.9.16 우선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운영하고,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재원을 활용키

로 결정함

□ 2011년(대상사업 구조조정 : 사회복지수요 대응 및 보통교부세 통합 준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149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

영하면서 나타난 대상사업 구조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수요에 활용하여 지방재

정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 대상사업 및 운영의 구조조정 내용

      ∙사업의 통․폐합 : 부처협의로 기 통합운영, 예산편성 없어 추진 없는 사업

      ∙재정수요 중심 전환 : 일반수요 폐지(사업수요 무관) → 경상수요로 통․폐합

      ∙특정수요 축소 : 국고보조방식4) 형태의 특정수요의 과다한 비중 재원 축소 

      ∙산정방식 2원화 : 경상적 수요(산정공식)과 비경상적 수요(지원계획)로 구분

   - 대상사업  

       2005~2010년                            2011~2014년   

       
경상수요(92개)

비경상수요(57개)

⇒

경상적 수요(67개)

(기존 경상수요와 일반수요 

통․폐합)

비경상적 수요(23개)

(기존 특정수요 그대로 

유지)
일반수요(34개) 특정수요(23개)

2.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개요

1) 재원규모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는 현재 내국세의 0.94%로 내국세수입 및 증가율에 연동되며, 이를 포

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내국세의 19.24%임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재, 지역발전위원회)의 발표(2008.12.15)에 따른 ʻ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부동산교부

세 보전, 분권교부세 발전적 개편 등ʼ 지방재정지원방안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임

4)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여기에 부처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교부대상 및 교부액을 

산정․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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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원규모와 지방교부세에서의 위상

보통교부세

 -재원보전분 : 96%

내국세 18.30%
내국세 19.24%

 -도로보전분 : 8,500억원(정액)

특별교부세  :   4%

분권교부세 내국세 0.94%

2) 대상사업

◦2011년부터 경상적 수요 67개(이전 92개), 비경상적 수요 23개(이전 57개) 대상사업을 통합

함. 일반수요는 폐지하고 특정수요는 유지함(<표4, 5> 참조)

<표 4> 분권교부세 경상적 수요 사업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사회

복지

(46)

노 인

복지비

(10개→

10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일반) 및 운영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운영

경로당 활성화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장애인

복지비

(20개→

17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폐지>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설립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아동

복지비

(10개→

9개)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특정) 및 운영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그 밖의 

복지비

(13개→

10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일반) 및 

운영1)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일반)3)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일반)3)

공중보건인력개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주 : 1)은 경상적 수요 +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 2)는 경상적 수요 + 비경상적 수요(특정수요), 비경상적 수요(일

반수요) → 경상적 수요로 통합 및 이전을 의미하며, 음영처리된 사업은 폐지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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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
(5)

문화재비
(2개→1개)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

문화
관광비
(10개→

3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 운영 전통향교문화 전
승보전

유명예술인기념조형물설치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
예술창작공간조성 관리책임자대

회

근대문인탄생 100주년기념

공공도
서관비

(2개→1개)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

농림
수산
(14)

농업비
(8개→6개)

농업인자녀 학자금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종자 공급

농업인홈페이지구축 농촌컴퓨터(PC) 보내기

농촌
진흥비

(7개→2개)

지역특화사업 시범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농업전문인력양성
영농4H시범영농

원격농업상담시스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임업비
(2개→1개)

보호수 정비

임산물가공유통

수산비
(6개→5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토산어종치어 방류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수산물유통시설보완

수산물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이행

공공근로비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여성인력개발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표 5>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 사업

대        상        사        업

일 반
수 요
(폐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공보건사업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경상수요로
통․페합
이전

조선통신사행렬재현
통영 국제음악제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농기계훈련사업
친환경화장실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개발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불가사리 구제
국제수산 산업전(부산)
장보고축제
수출주력상품개발
지역정보화 지원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사업폐지,
재원 

경상수요
로 이전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문화의 집 조성
조각공원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화시설 운영평가인센티브
문화인물기념사업
공주미술제
노량해전 재현

사업폐지,
재원 

경상수요
로 이전

특 정
수 요
(유지)

노인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체육관 기능 보강

사업유지
재원유지

자전거도로 정비
시ㆍ도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현충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유지
재원유지

지역별 특성화사업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연어치어 방류, 공자기금 이차보전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유지
재원유지

주 : 음영부분은 사회복지 대상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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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산정 절차 및 교부체계

◦수요산정의 방식은 비경상적 수요를 먼저 산정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경상적 수요를 산정하여 

확정함(<그림3,4> 참조)

<그림 3> 분권교부세 산정절차

비경상적수요 

산        정
⇒

경상적 수요 

산       정
⇒

부당교부세 

감      액
⇒

교부액 

확  정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반영

산정공식 적용 자체점검 등

<그림 4> 분권교부세 산정절차
경 상 적 수 요 비 경 상 적 수 요

재정수요액, 통계, 재정력 기준 관계부처 추진상황 반영

○ 사업별 자치단체 예산편성실태, 관련 통계

  - 지방합동작업, 관계부처 검증

               
○ 회귀방정식 도출(광역단위)

  - 지방예산과 관련통계와의 상관분석

    ※ 13개 항목으로 구분산정

               
○ 시․도별 재정력차이 반영  

               
○ 각 항목별/시․도별 교부액 산정

  - 특․광역시․특별자치도 : 본청 교부

  - 도 : 본청과 각 시․군에 배분

        ․재정수요액 비중 : 70%

        ․재정수요액×재정력 역지수 : 30%

   

일

반

수

요

○ 특정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이나 1개 자치단체에 한정된 사업

   -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 적용

 ※ 2011년부터 폐지

특

정

수

요

○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이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관련부처 의견 등 반영

        
 

자치단체별 배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본청에 일괄 교부하고, 도의 경우는 본청과 시․군으로 교부하되, 사

업성격상 광역적 조정기능 등이 필요한 사업은 본청에 일괄 교부함

<표 6> 본청 일괄교부사업

구분 사업명

경상적 수요

(4개)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특화사업, 보호수 정비

비경상적 수요

(10개)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버스운송사어 재정지원, 

벽지노성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환승주차장 건

설, 시․도주체 여성주간사업 지원, 자전거 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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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별 재원배분

◦재원배분은 그동안 경상적 수요 47%, 비경상적 수요 53%의 비중에서 2011년도에는 경상적 

수요의 비중을 51%, 비경상적 수요의 비중 49%로 경상적 수요의 비중을 높였음.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2005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함.

<표 7> 수요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억원, %) 

계 경상수요
비경상수요

계 일반수요 특정수요

2005  8,454(100) <149개> 5,547(66) <74> 2,907(44) <75> 510 <39> 2,397 <36>

2006 10,024(100) <149개> 4,539(45) <77> 5,485(55) <72> 333 <41> 5,152 <31>

2007 11,053(100) <149개> 5,120(46) <80> 5,933(54) <69> 303 <45> 5,630 <24>

2008 12,595(100) <149개> 5,902(47) <92> 6,693(53) <57> 313 <35> 6,380 <22>

2009 13,328(100) <149개> 6,292(47) <92> 7,036(53) <57> 285 <34> 6,751 <23>

2010 12,872(100) <149개> 6,080(47) <92> 6,792(53) <57> 285 <34> 6,507 <23>

2011 14,228(100) < 90개> 7,215(51) <67> 7,013(49) <23> 폐지 7,013 <23>

주 : (  ) 내는 분권교부세 총액 중 비중이며, <  >는 사업수임

◦현행 분권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수요가 대부분으로 2011년도 기준 경상적 수요의 경우 

70.2%, 비경상적 수요 70.3%임(<표8, 9> 참조)

<표 8> 경상적 수요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산정항목 ‘05 ‘06 ‘07 ‘08 ‘09 ‘10 ‘11

계
4,389

(100)

4,539

(100)

5,264

(100)

5,902

(100)

5,744

(100)

6,080

(100)

7,215

(100)

사회복지

소계
2,973

(66.9)

3,103

(68.4)

3,792

(72.0)

4,319

(73.2)

4,247

(70.0)

4478

(73.7)

5,064

(70.2)

노인복지비 516 523 670 809 884 1,098 1,207

장애인복지 503 518 645 748 684 693 903

아동복지비 - - 1,125 1,295 1,212 1,220 1,598

그밖의 복지비 1,954 2,062 1,352 1,467 1,467 1,467 1,896

문화관광

소계 591 591 601 655 608 608 608

문화재비 380 380 379 380 343 343 348)

문화관광비 211 211 111 140 140 140 135

공공도서관비 - - 111 135 126 126 126

농림수산

소계 315 335 356 410 412 421 391

농업비 192 212 233 249 249 249 266

농촌진흥비 81 81 80 91 91 91 42

임업비 7 7 8 13 15 16 19

수산비 35 35 35 57 57 65 65

공공근로비 453 453 453 454 415 512 522

여성인력개발비 57 57 62 64 62 62 90



- 158 -

<표 9> 비경상적 수요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부처별 사업별 ’10 ’11

                    특정수요 합계 6,507 7,013

보건복지가족부

계 4,482(68.9) 4,929(70.3)

노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노인복지회관신축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2,150

1,840

413

35

39

5

2,365

2,022

454

39

43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성화사업 4 4

농립수산식품부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 등 3개 27 27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정비 등 2개 180 170

여성가족부 시․도주최여성주간사업지원 5 5

국토해양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등 5개 1,648 1,723

환경부 하수처리장이차보전 등 3개 21 15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69 69

노동부 근로자복지종합관 73 73

Ⅲ.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지방재정에의 영향

1. 운영상의 문제

1) 재원부족 문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

비스의 축소 또는 질적 저하 가능성이 높아졌음 ⇒ 법정율 인상 제기

   -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사회복지 미래수요를 고려치 못함

2) 산정방식의 문제

◦과거중심의 수요산정, 수요별 대상사업 변동, 특정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산

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대상사업 구조조정  

3) 광역과 기초단체간 재정부담의 마찰 문제

◦교부방식이 광역에 일괄 교부하고 다시 기초에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광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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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분담구조 설계 모색 필요 제기

   - 보조금은 광역과 기초간 재정부담 요구하나, 분권교부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미흡한 지방이양 준비

◦분권교부세사업을 통한 지방이양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지방이양사업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

업의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 미흡 ⇒ 종합적인 지원계획 미흡

<표 10>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운영상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재원규모(재원부족)
- 기존수요, 확대수요, 신수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

- 내국세 증가보다 복지수요 증가가 큼 

수요산정(산정방식 불합리)
- 과거 중심의 수요산정

- 특정사업 수요 증가시 여타 사업수요 적게 산정

배분방식(광역의 책임․부담) - 광역 중심 배분으로 광역의 책임 및 재정부담 발생

지방비 부담증가(지방에 전가)
- 추가재원 부담

- 서비스 질 저하, 사업 추진 곤란

2. 사회복지 분야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가용재원 잠식

◦지방이양 이전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은 47.2% : 52.8%에서 지방이

양 이후 2009년의 경우, 분권교부세는 30.2%로 크게 떨어지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69.8%로 

대폭 증가하였음(<표11> 참조) 

   -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 증가가 미흡

했기 때문임

   - 지방이양 이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증가율이 매칭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지

방이양 이후 지방비의 증가세는 크며 분권교부세의 증가는 미미함 

◦지방이양 이후 5년간 총 수요는 연평균 16.8%씩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6.9%씩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3.5%씩 증가하여 이양전 지방비부담률이 52.8%였던 것에 비해 이양 

이후 69.8%로 17%p 증가하게 되었음 

   -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여타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거나 재정압박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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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67개) 재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이양 전 이양 후 연평균 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 전 이양 후

사회복지지방
이양사업(A)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18.3 16.8

국비/분권(B)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20.4 6.9

비중(B/A) 45.6 47.1 47.2 32.9 36.2 35.7 36.3 30.2 - -

지방비(C)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16.6 23.5

비중(C/A) 54.4 52.9 52.8 67.1 63.8 64.3 63.7 69.8 - -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증가 추이

4 ,2 1 5  
4 ,9 1 2  

6 ,1 0 7  
5 ,5 3 1  

6 ,9 5 5  
7 ,9 5 5  

9 ,5 1 8  
8 ,5 0 7  

5 ,0 3 2   5 ,5 2 2  

6 ,8 4 4  
1 1 ,2 8 9  

1 2 ,2 4 6  
1 4 ,3 1 3  

1 6 ,6 8 2  

1 9 ,6 2 7  

‐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2 0 0 2년 2 0 0 3년 2 0 0 4년 2 0 0 5년 2 0 0 6년 2 0 0 7년 2 0 0 8년 2 0 0 9년

국 비 /분 권 지 방 비

단위 : 억원

← 이전

지방이양

이후 →

주 : 최종예산기준이며, 이양전은 국비 이양후는 분권교부세

자료 : 행정안전부

3. 재정력취약 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

가하였음(<그림4> 참조)

   -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비중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시․군의 경

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서 사회복지비가 높은 단체가 많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일수로 시․군․구 모두 사회복지 분야 자체재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체재원비율이 높은 단체일수록 전체 사회복지비비율이 높고, 

자치구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남

   -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유지 및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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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비율 관계(201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X)와

사회복지비비율(Y)

재정자립도(X)와 

사회복지시군구비비율(Y)

사회복지시군군비비율(X)과

전체 사회복지비비율(Y)

시

군

자

치

구

4.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세 주요쟁점

◦분권교부세는 도입 다음해부터 재원부족, 수요산정방식 문제,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의 효

과, 지방비 부담가중,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문제,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적절성 및 중앙․지방 복지재정 분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차원에 문제가 제기되

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증가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재원부족과 지방비부담의 가중이 크

게 다루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부세율 인상,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

업의 국고환원(전체 또는 일부),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재검토 등의 정책전환과 사회복

지 포괄보조금 및 사회복지교부금제도로의 운영 등의 제도운영 변화가 제시되었음(<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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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문제제기 정책제언

서정섭

조기현

(2006)

-재원부족과 지방비부담 가중 문제 검증

-수요산정, 비경상수요 중시 문제 지적

-사회복지분야 이양 부적절 제시

-재원규모 증대(법정교부세율 인상:0.94%→1.05(2006년 기

준)

-보통교부세 통합(산식화 가능)에 대비 이양 부적절, 지방부담 

과다사업 국고보조사업 전환(또는 사회복지교부금 분리) 제시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개선 사항 제시

조기현

(2006)

-사회복지 기능이양에 따른 지방의 복지

투자 부진 가능성에 대한 비판 검증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 추정  

-재정력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될 염려가 있어, 적

정수준의 복지서비스 투자를 위해 이전재원의 확충(법정교부

율 인상)이 효과적이라 제시 

안영환

(2007)

-국고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분

권교부세 도입․운영의 효과에 의문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공공재 창

출, 지역후생, 지방수입) 분석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다른 재정지출효과를 얻고자 정

책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과(지역후생보다 공공재 

창출)를 내기 때문에 산정방식 시정 필요

-징세부보조금(tax effects-related grants) 형태의 지원방식

인 정액교부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보통교부세 산정형식) 강조

감사원

(2008)

-지방이양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

량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중되고 

있는 반면,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 서비

스의 질 저하(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 

-사회복지 이양사업 예산증가율 > 분권교부세 증가율 차이의 

사업비 증가분 지방에 전가

-지방이양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사업비 전액 지방에 전가(아

동급식비)

-지방이양 부적절 사업(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조치 등 보완책 강구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재원 보전방안 강구 제시 

이원희

(2008)

-분권교부세 대상사업과 재원이 지방자

치단체에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선택의 

변화가 발생하는가에 관심

-재정지출의 증․감 여부 분석(광주시)

-총액 감소하지 않지만 국비(분권교부세) 감소, 경상수요 지출

의 경우 광주시 지출 지속 증가(경직성 경비), 비경상 수요의 

경우 재정지출의 변동 폭 커, 도의 재정압박 가증되며 시는 

변동 크고 감소 추세(노력 미흡) 

-경상수요는 수요파악 보조금액 결정(선택은 자율), 비경상수

요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될 시 사업 폐지 가능하여 대상사업 

적정성 재평가 필요

곽채기

(2008～9)

-67개 사회복지서비스 사무를 보통교부

세로 통합(2010년)할 경우, 이들 사무

의 성격과 중앙과 지방간 적정 복지재

정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통합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의 문제

제기

-통합방안의 문제점 검토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내국세 수입 증가율에 연도되지만 급격

한 복지수요의 추가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 지방비부담 증

가로 재정압박과 자체사업 축소 및 복지수준 격차 확대, 기

타 제도 개선(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사회복지비 비중 확

대, 부동산교부세 재원 활용)도 효과 미미 및 대응 곤란

-보통교부세 통합시 불교부단체(자치구 포함) 재원보장 곤란, 

부정적 효과(단체간․부문간 복지수준 격차 등) 발생

-대안으로 1) 일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2) 전체 

사업 환원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3)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의 복지부문 결합), 4)3～5년 

존속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 사회복지교부금제도(내국세 1.06%) 방안 제시  

임성일

(2008)

-사회복지재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의 압박이 부상하게 됨을 고려하여, 사

회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지방의 재정관

계의 구조와 틀을 재설정 필요 인식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문제, 사회복지 

국가 시책 증가로 지방비 부담 증가, 

자치단체 재정역량 검토 미흡, 분권교부

세 문제 등 제기 

-사회복지 지방양사업을 재검토하여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제시 

․재검토 기준은 전국적 표준서비스, 재정수요 측정 가능성, 자

율성과 책임성 확보, 국가의 의무적 경비 확대 및 비용의 경

직성 등임 

-사회복지교부금제도(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 관련 재원 중

심)의 새로운 포괄보조금 도입 검토 필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제고(장점), 지방의 여건변화와 

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이슈마다 포괄보조 제기 문제, 서

비스 차등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 요구

<표 12> 분권교부세제도 운영관련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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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이재원

(2008)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의 원칙에 따른 자

율성 확대, 사업성과, 재원조달 자기책

임, 서비스 수혜 미흡 등 부정적 평가

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평가 필요(지방 

대상 설문 평가 병행)

-문제사업(사무) 확인 개선필요 제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적격성 재검토 필요(사업전망과 필요재

원 충족가능성 고려)

-복지분야 지방이양 재원조치에서 증감추세, 재정수요 고려하

면 재정지원 규모 축소로 인식 됨

-보건복지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체제 유지(지방에서 성과까

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 보건복지부 운영 (가칭) ‘사회서

비스포괄보조금’(중앙과 지방의 성과 책임, 당분간 중앙정

부 관리 필요 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중앙정부 직접적인 

정책개입 사업) 제시

-지방이양 당시의 사업범위가 아닌 신규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으로 추진 

국회예산정

책처

(2009)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 시한 도

래 및 5년 기한연장 법안의 국회 제출

(2009.10) 

-통합에 대비한 발전적 정책방안을 제시

하고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시행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 지방비부담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큰 폭으로 상회 : 사회복지투자 확

대로 지방여력 위축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부담 더욱 증가, 사회

복지서비스 및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랍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

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지적(특정그룹 배려하는 소득분배적 성격사업 중앙 이전) 

박경돈

이정희

(2010)

-효율적인 복지보조금의 전달차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논의 필요성 제기(복지

서비스 전체)

-사회복지포괄보조제도 신설하여 복지분

야 분권교부세 사업을 환원(사업성과와 

지방의 다양성 인정)하려 했던 방안에 

대한 평가

-분권교부세 67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포괄보조의 운영 쉽지 

않음(다양한 사업을 묶는 성과지표 없고, 지방이양이 바람직

한 사업까지 중앙관리 필요 없음)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재검토하여 

포괄보조를 운영하는 것은 복지축소 및 지방의 재정부담 전

가로 현실성 낮음

-분권교부세 내 복지포괄보조금 재분류

․지방 수행 곤란사업, 전국적 동질수준 달성 곤란 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사업 사업 18개와 산식부재 등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 및 안정성에 문제 있는 비경상사업 17

개를 제외한 33개 사업을 통․페합하여 10개 분야의 포괄보조

금제화(보통교부세 방식) 제시    

서정섭 외

(2010)

-분권교부세제도 기한 연장 중 보통교부

세로의 통합을 전제로 주요 쟁점 해결 

필요

-분권교부세제도 관련 그동안 제기된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포함한 대체(안)의 내용과 쟁점을 상호 비교 

-사회복지 지방이양 부적사업 및 국가적 사업의 국고환원 혹

은 지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분권교부세율 인상 제시 

Ⅳ.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 개선대안 검토 및 과제

1. 기존 조치 및 대안 비교

1) 분권교부세 기한연장

◦내용

   - 분권교부세제도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업의 

문제로 5년(2010~2014)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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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복지재정의 축소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1) 

지방의 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2009년 69%에서 2013년 79%로 증

가, 반면 분권교부세율(국고지원율)은 2009년 31%에서 2014년 21%로 감소가 예상됨. 이

는 2009년 이후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연평균 16.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나 내국세 증가율은 6.4%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표 13> 연도별 분권교부세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이양사업예산(A):
16.4% 증가

16,800 19,200 22,500 26,190 30,480 35,480 41,300 48,070 55,960

복지분야 분권교부세(B):
내국세 0.94%의 70%

5,530 6,950 7,730 8,790 9,470 10,000 10,630 11,300 12,010

분권교부세율(C):

(B/A) × 100
33% 36% 34% 34% 31% 28% 26% 24% 21%

지방비(D) 11,270 12,250 14,770 17,400 21,010 25,480 30,670 36,770 43,950

지방비율(E):

(D/A) × 100
67% 64% 66% 66% 69% 72% 74% 76% 79%

자료 : 재인용(보건복지부(2009),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제도 개선방안｣)

2)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내용

   - 분권교부세의 재정수요를 보통교부세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현재 분권교부세로 배

분되는 내국세의 0.94%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임

◦쟁점

   - 보통교부세 통합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및 자치구의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보장 곤

란, 사회복지 예산확보에 대한 강제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확보가 곤란, 지방재

정력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격차 발생, 특정수요로 인한 재정형평화 기능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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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7개 사회복지분야 전체의 국고환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전체의 국고환원을 주장하였음. 67개 전체 지

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하는 경우 67개 사업을 개별보조금의 형태로 운영

하거나 67개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임

       ∙포괄보조의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묶어주는 ʻ미니포괄보조금

(mini block grant)ʼ으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망라하는  

ʻ복지포괄보조금ʼ 제도로 발전시키자는 것임

◦쟁점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의 환원은 국정 추진방향인 지방분권화 추세에 역행하고 지방

의 자율적 사업수행 역량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존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 될 경우 오히려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67개 사회복지분야 일부의 국고환원

◦내용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업, 지방사업으로 하기 부

적절한 사업, 지방의 재원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임

◦쟁점

   - 감사원(2008)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노인생활시설 운영의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환원

을 권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2009)는 여기에 추가하여 경상적 수요인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4개사업을 추가하여 총 7개 

사업의 국고환원을 제시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저소득층․장애인등 특정그룹 

배려하는 소득재분배적 성격사업의 중앙이전 필요 제시, 지방예산․복지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박경돈 외(2010)에서는 특정수요외에 경로당운영 등 13개 사업5)을 

국고환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재원도 증가하게 됨 

5)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사업 마련, 장애인복지관 운영, 아동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사회복지관 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소년소녀가장지원, 아동보

호전문기관운영, 공중보건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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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연     장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전체 
국고환원

일부 
국고환원

사회복지
교부금 신설

대상사업
67개

이양사업
67개 

이양사업
67개 

이양사업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

67개 
이양사업

중앙
사회복지
추가예산

- - 추가 추가 -

5)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내용

   - 사회복지교부금제도는 현재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하여 다원적으로 지원되고 있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재원을 하나의 채널로 단일화하여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원제도를 지

방교부세제도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설계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임

<표 14>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설계 대안

제1안 제2안 제3안

재원

범위

보통교부세(20%),

분권교부세(70%),

부동산교부세(25%)를 사회복지

교부금으로 통합

분권교부세(70%),

부동산교부세(25%)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교부금으로 개편(내국

세의 1.06%)

분권교부세 재원 중 사회복지 

관련 재원 상당액(2008년 기준 

내국세 총액의 0.94%로 1조 

2,595억원의 70% 상당액)

관리주체 보건복지가족부(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

자료 : 곽채기(2009:81)의 제시 내용 재작성  

 

◦쟁점

   -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사회복지 재원 증가율이 내국세 수입 증가에 연동되

어 있어 현재의 분권교부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출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사회복지교부금이 기존의 보통·특별교부세의 잠식, 현행 분권교부세와 유사한 문제 발생함

6) 각 대안의 비교

◦그동안 검토되거나 제시되었던 분권교부세제도 개편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

교하면 다음과 같음(<표 15> 참조)  

   - 지방비 부담의 측면에서 현 상황을 유지한 채 분권교부세 연장,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사회

복지교부금은 그 효과가 미흡하며 

<표 15> 분권교부세제도 개편(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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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원부담

미확충 미확충 확충(불안정) 확충(불안정) 확충(불안정)

사회복지
재정책임

다소 미흡 매우 미흡 충분 가능 미흡

지방

지방재정부
담경감

미흡 미흡 경감 경감 미흡

지출우선순
위보장

가능 매우 미흡 가능 일부 가능 가능

지방복지 
격차조정

미흡 매우미흡 가능(제한적) 가능 가능

자율성
보장(분권)

가능 가능
-개별:미흡

-포괄:일부가능
일부 미흡 가능

자료: 곽채기(2009:83), 이현우(2010:101) 참조 작성.

2. 기한연장․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기한연장 : 지방재정 부담가중 문제 해결의 시간적 기간 마련

   - 보통교부세 통합시 사회복지 재원 확보문제의 우려의 문제를 해소하고 각계에서 제기하는 

사회복지기능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 대한 논의 및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기회 제공 

◦구조개편 : 제도 발전방향 재설계 계기 및 문제점 인식 공유의 계기 마련

   - 대상사업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수요에 활용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됨

   - 일반수요 폐지로 구조 단순화, 특정수요 재원비중 축소하는 등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었으

며, 2015년 보통교부세 통합에 맞추는 단계적 정비로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미흡한 측면

◦기한연장 : 지방재정 부담가중 지속, 국고환원․재원조치 없는 단순한 연장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비부담의 과중 문제,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격

차 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 분권교부세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 둔 채 다시 

5년 한시의 기한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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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 재원부담 가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한계

   - 재원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사회복지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으

로, 재정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

1) 개선방향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감사원(2008.4)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미래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인데도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수준의 재원만 이양됨으로써 위 사업의 연 평균(’02∼’06) 예산증가율이 
18%에 달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연계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지나지 않아 
그 증가율 차이에서 오는 사업비 증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과거 국고보조사업 때 보다 지
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노인생활시설 운영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위 3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해당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인해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

적인 재검토를 하여, 지방이양이 적절하기 않은 사업은 중앙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분권교부세의 기한연장(2010년)과 대상사업 구조조정(2011년)은 사회복지 분야 재원

확보 및 활용에 다소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지방비 부단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는 점을 고려, 2014년도까지 기한 연장기간 동안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위 2

가지)를 해결해야 함

2) 향후 개선과제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의 국고 환원 : 부적정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7개 사회복지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원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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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초 지방으로 이양한 취지와 현재의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전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은 (1) 지방분권화 추세 역행, (2) 지방의 자율적 사업

수행 역량 저하, (3)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신뢰도 하락, (4)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과정

에서 국고예산확보 어려움 발생 가능, (5)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서비스까

지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는 역기능 초래(곽채기, 2009:79)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일부의 국고환원 : 적정방안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사무에 대하여 지방사무로 적합하지 않은 사

업, 지방비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국고환원이 제기 되었음

   - 감사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행

정안전부는 여기에 지방비부담이 가중되거나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동복지시

설 운영 등 4개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장애인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재분배적 사업은 중앙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표 16> 참조)

   - 또한 지방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박경돈(2010)은 특정수요 외 경로당 운영 등 

13개 사업을 국고환원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음

◦2014년도까지의 분권교부세제도의 연장기간 동안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재검토하여 

국가적 사무 혹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은 국고로 환원한 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야 

지방비부담이나 복지서비스의 격차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표 16> 국고환원 대상사업의 예

감사원(2008) 행정안전부(2009) 예산정책처(2009) 박경돈(2010)

국고

환원

대상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저소득층, 장애인 등 특

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적 사업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사업 마련

-장애인복지관 운영

-아동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소년소녀가장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공중보건인력개발

 * 특정수요 사업

이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특정지역의 시설편중으로 

일부 자치단체에만 재정부

담을 주는 사업

지역간 복지격차 발생 및 

지방비 부담 가중 원인으

로 작용하는 사업

지역간 복지격차 발생 

및  지방비 부담 가중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업

지방의 예산 및 복지관련 공

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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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교부세율 인상 : 일부사업의 국고환원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안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해결 대안으로 사회복지 일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

로 환원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현재 내국세의 0.94%의 법정률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의 증가율에 따

라 결정되고 있는 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내국세 증가율이 저조함에 따라 내국세 

증가율 즉,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수요 증가율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일정율의 법정률 인상이 불가피 하다 할 것임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얼마나 인상하여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하여 분권교부

세율 인상을 2012년도 분권교부세 교부액부터 적용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분

권교부세율의 인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지방이양사업 예산추이의 연평균증가율 감안하여(<표 17> 참조), 2010~2012년까

지 총소요액 및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을 추정할 수 있음(<표 18> 참조)

   - <표 18>에서와 같이 2012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총수요액은 6조 6,584억원으로 추계되

며, 분권교부세 1조 7,011억원, 지방비부담 4조 9,716억원으로 증가함6)

      ∙ 2004년도 국고보조율인 43.5% : 56.5%를 적용할 경우 2012년에 분권교부세는 2조 

8,964억원이 확보되어야 국고보조 당시(2004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음 

      ∙ 2012년 분권교부세 추계액은 1조 7,011억원으로 국고보조 당시 확보해야 할 2조 8,964

억원보다 1조 1,953억원 부족하여, 이 정도의 증액이 없는 한 지방비부담의 문제로 인

한 지방재정의 악화현상을 벗어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면 2012년도에는 분권교부세율을 최소 0.66%p 인상한 1.6%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함

<표 17> 지방이양사업(149개 사업) 예산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A)
국비/

분권교부세(B)
지방비부담

(C)
증가율

A B C

2004 22,424(100) 9,755(43.5) 12,669(56.5) - - -

2005 28,669(100) 8,454(29.5) 20,215(70.5) 27.85 -13.3 59.56 

2006 31,349(100) 10,065(32.1) 21,284(67.9) 9.35 19.1 5.29 

2007 35,382(100) 11,387(32.2) 23,995(67.8) 12.86 13.1 12.74 

2007 42,095(100) 13,784(32.7) 28,311(67.3) 18.97 21.1 17.99 

2009 44,828(100) 12,305(27.5) 32,519(72.5) 6.49 -10.7 14.86 

평균증가율

('05～'09)
14.1 11.4 15.2 15.11 5.83 22.09 

주 : 음영부분의 연평균증가율([{(009년-2005년)/2005년}*100]/4년)을 사용함

자료 : 예산규모(총규모, 국비/분권, 지방비)는 행정안전부 자료임  

6) 2012년 내국세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5년 년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추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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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방이양사업 예산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05～'09)
2009 2010 2011 2012

지방이양사업예산(A) 14.1 44,824 51,144 58,356 66,584 

분권교부세(B) 11.4 12,305 13,708 15,270 17,011 

지방비부담(C) 15.2 32,519 37,462 43,156 49,716 

비중
B/A 27.5 26.8 26.2 25.5 

C/A 72.5 73.2 74.0 74.7 

   -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전체 분권교부세의 70% 정도를 점하는 사회복지 분야만을 대상으로 

이양사업의 소요예산,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 등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분권교부세율을 설

정할 수도 있음

Ⅴ. 결  론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분권의 실행 및 국고보조사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을 지방에서 원활히 추진토록하기 위해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서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하였으

나,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2014년도까지 제도운영의 기한을 연장하였음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분권교부세는,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증

가됨으로 인해 재원부족, 수요산정 방식 문제, 지방비부담의 가중문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적 저하 및 단체가 불균형 발생 문제, 사회복지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의 책임과 성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학계, 지방 및 정부부처에서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사업의 국고환원, 국고환원과 포괄보조금의 운영, 사회복지재원 확보 차원에서의 

(가칭)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였음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두고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부처 협의가 이

루어졌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2010~2014년까지 분권교부세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5

년의 기한연장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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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연장기한 

동안에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가중의 문제, 자치단체간 사회복지서비의 불균형 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성과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소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도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의 다양한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

서 이양사업을 재검토하여 국가적 사무 및 지방비 부담가중의 사업 중심으로 국고환원이 되거

나, 그렇지 못하면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여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도록 해야하며, 이 

과정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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